
물질안전보건자료[ (MSDS)]

물질명 메틸 알코올: (METHYL ALCOHOL)■

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1.

동의어 상품명/ :

메타놀 우드 알코올(METHANOL); (WOOD ALCOHOL);

메틸 수산화물 카르비놀(METHYL HYDROXIDE); (CARBINOL);

모노히드록시메탄 우드 스피리트(MONOHYDROXYMETHANE); (WOOD SPIRIT);

우드 나프타 메틸올(WOOD NAPHTHA); (METHYLOL);

콜로니알 스피리트 콜럼비안 스피리트(COLONIAL SPIRIT); (COLUMBIAN SPIRIT);

화학물질 군 알코올:

제품용도 시약용 등: .

작성 일자: 1984.9.25

개정 일자: 2004.01.27

제조자 정보 및 긴급사항시 연락처 덕산약품공업 주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: ( ), 635-1

전화번호 ; 031 - 495 - 4055

담당자 품질관리부 안전관리자 대 리 최 봉 기;

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2.

성분 메틸 알코올: (METHYL ALCOHOL)

번호CAS : 67-56-1

유럽연합 번호(EC) (EINECS): 200-659-6

색인 번호EC : 603-001-00-X

퍼센트(%): 100.0

위험 유해성3.

등급 단계 보건 화재 반응성NFPA (0-4 ): =2 =3 =0

응급상황을 위한 개요:

색상 무채색:

물리적 상태 액체:

냄새 알코올 냄새:

주요한 건강위험성 피부 자극 눈 자극 중추 신경 계통 억제 신경 이상: , , ,

물리적 위험 가연성 액체 및 증기 증기는 증발 연소를 야기할 수도 있음: . .

잠재적 건강영향:

흡입:



단기간 노출 단기간 섭취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:

장기간 노출 단기간 섭취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:

피부 접촉:

단기간 노출 단기간 섭취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:

장기간 노출 단기간 섭취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:

눈 접촉:

단기간 노출 자극 눈 손상: ,

장기간 노출 자극:

섭취:

단기간 노출 자극 빛에 대한 민감도 혈압 변화 구역 구토 설사 위통: , , , , , , ,

호흡곤란 불규칙 심장박동 두통 졸음 현기증 지남력 상실 극도의 고통, , , , , , ,

조정 기능 손실 시각 장애 동공확장 또는 핀 포인트 동공 실명 푸른 빛 피부( ) , , - , ,

색 폐 울혈 심장 이상 신장 이상 간 이상 신경 이상 뇌에 대한 영향 경련, , , , , , , ,

의식불명 혼수,

장기간 노출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:

발암성:

산업안전보건법 미규정:

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아니오(OSHA):

미국 국립독성계획단 아니오(NTP):

국제 발암성연구소 아니오(IARC):

응급조치 요령4.

흡입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않을 경우: , .

인공호흡을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. .

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제거하는 동안 적어도 분 동안 비누와 물로: 15

씻을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. .

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.

눈 접촉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: 15 .

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.

섭취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: , .

해독제 에탄올 경구투여 칼슘 글르코네이트 글루코스 정맥투여 메틸피라졸: , ; / , . 4- ,

경구투여 정맥투여, .

폭발 화재시 대처방법5.

화재 및 폭발 위험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음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증기 또는: . .

가스는 원거리의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증기 공기. /

혼합물은 폭발성이 있음.

소화제 알코올 방지 거품 이산화탄소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물: , , ,



대형 화재 내알코올성 포말을 사용하거나 미세한 물 분무로 다량 살수할 것: .

소방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추후의: .

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누출된 물질에 고압 물줄기를 뿌려 비산되지.

않도록 할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. .

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.

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 탱크 철도 차량 또는 탱크. ,

트럭에 대한 대피반경 마일: 0.8 Km (1/2 ).

인화점: 52 F (11 C) (CC)

발화하한치: 6.0%

발화상한치: 36.0%

자연 발화: 725 F (385 C)

발화등급 (OSHA): IB

누출사고시 대처방법6.

대기중 유출:

물 분무를 사용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.

토양 유출:

보관을 위하여 연못 웅덩이 또는 피트와 같은 수용지역을 확보할 것 추후의, .

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.

수중 유출:

흡수성 시트 또는 누출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패드나 쿠션으로 덮을 것 호스를.

사용하여 가두어 둔 물질을 흡입하여 제거할 것.

직업적 유출:

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, , . .

작업자가 위험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 시킬 것 물 분무를 사용하여.

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킬 것 소량 누출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물질을 사용하여. :

흡수시킬 것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다량 누출. . :

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발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. .

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기준량이상의 배출에 대해서는.

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출내용을 통지할 것.

취급 및 저장방법7.

저장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미국의 보관 규정: . : U.S. OSHA

접지 및 접속 필요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29 CFR 1910.106. . .

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8.

노출기준:

메틸 알코올(METHYL ALCOHOL):



메틸 알코올 메탄올( )(METHYL ALCOHOL (METHANOL)):

산업안전보건법 :

- TWA : 200ppm, 260mg/m3

- STEL : 250ppm, 310mg/m3

200 ppm (260 mg/m3) OSHA TWA

년 월 일 에 의해250 ppm (328 mg/m3) OSHA STEL (1993 6 30 58 FR 35338

무효화됨)

피부200 ppm ACGIH TWA ( )

피부250 ppm ACGIH STEL ( )

권장 시간 피부200 ppm (260 mg/m3) NIOSH TWA 10 ( )

권장 피부250 ppm (325 mg/m3) NIOSH STEL ( )

피부270 mg/m3 (200 ml/m3) DFG MAK (peak limitation category-II, 2) ( )

환기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: .

국소배기 또는 공정밀폐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.

것.

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겹쳐 사용할 수 있는:

보안면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분수식 눈 세척시설 및.

비상세척설비 샤워식 를 설치할 것( ) .

보호의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: .

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: .

호흡 보호구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: .

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.

것.

2000 ppm

송기마스크.

5000 ppm

송기 마스크 연속 유출입형( ).

6000 ppm

송기마스크 안면부 연속 유출입형( , )

공기호흡기 전면형( ).

송기마스크 전면형( ).

대피 -

공기호흡기 대피용( ).

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-

송기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( ).

공기호흡기 전면형( ).

물리화학적 특성9.

물리적 상태 액체:



외관 투명:

색상 무채색:

냄새 알코올 냄새:

분자량: 32.04

분자식: C-H3-O-H

끓는점: 149 F (65 C)

어는점: -137 F (-94 C)

증기압: 97.25 mmHg @ 20 C

증기 밀도 공기( =1): 1.11

비중 물( =1): 0.7914

물 용해도 가용성:

수소이온지수 없음(pH):

휘발성: 100 % by volume

취기한계: 100 ppm

증발율 부틸 초산염: 4.6 ( =1)

점도: 0.59 cP @ 20 C

물 오일 분산계수 없음/ :

용매 가용성:

가용성 에테르 벤젠 알코올 아세톤 클로로포름 에탄올 케톤류 유기용제: , , , , , , ,

안정성 및 반응성10.

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: .

피해야 할 조건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이 물질과 접촉을: , , .

최소화할 것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상수도 및. .

하수도에서 떨어진 곳에 둘 것.

혼합금지 물질 할로 탄소 화합물 가연성 물질 금속 산화제 할로겐 금속: , , , , ,

카바이드 염기 산 아민, , ,

위험한 분해생성물:

열분해생성물 탄소 산화물 다양한 유기적 조각: ,

중합 반응 중합하지 않음: .

독성에 관한 정보11.

메틸 알코올(METHYL ALCOHOL):

자극성 자료:

시간 피부 토끼 보통 자극샥 눈 토끼 보통 자극샥 시간20 mg/24 - 40 mg - 100 mg/24

눈 토끼 보통 자극-

섧떼자료:

시간 흡입 쥐 피부 토끼64000 ppm/4 - LC50; 15800 mg/kg - LD50; 5628 mg/kg

구강 쥐- LD50

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미규정: :



국소 영향:

자극제 피부 눈: ,

급성독성 수준:

저독성 경피흡수 섭취: ,

비교적 무독성 흡입:

표적 장기 신경계:

노출에 의해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경우 눈 이상 신장 이상 피부 질환 및: , ,

알레르기

변이원성 자료 사용 가능: .

생식독성 자료 사용 가능: .

추가 자료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음: .

환경에 미치는 영향12.

환경독성 자료:

어독성 시간 사망율 모샘치: 74.3 ug/L 96 LC50 ( )

무척추동물 독성 시간 부동화 물벼룩: 383 ug/L 48 EC50 ( )

해조류 독성 시간 집단 조류 식물 플랑크톤 조류 균개: 200-480 ug/L 8 ( ) , ,

식물독성 주 생화학 거머리말류: 0.1 ug/L 21 ( )

기타 독성 일 엽록소 수생 군집: 3.2 ug/L 3-21 ( )

환경에서의 변화와 운송( ) :

생물 축적 시간 잔여 불루길 송어: 1200 ug/L 48 BCF ( ) 2.7 ug/L

환경 요약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: .

폐기시 주의사항13.

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미국의 폐기물 처리관련 규정. : U.S. EPA 40 CFR 262.

유해 폐기물 번호: U154.

운송에 필요한 정보14.

선적명 번호 위험 등급 포장군 경고표지U.S. DOT 49 CFR 172.101. -UN ; ; ; :

고유 선적 명칭 메탄올:

번호ID : UN1230

위험 등급 또는 구분U.S. DOT 49 CFR 172.101 : 3

포장분류: II

선적 명 번호U.S. DOT 49 CFR 172.101 -UN :

고유 선적 명칭 메탄올:

번호ID : UN1230



위험 등급 또는 구분U.S. DOT 49 CFR 172.101 : 3

포장분류: II

법적 규제현황15.

메틸 알코올(METHYL ALCOHOL)

한국 규정:

산업안전보건법 허용농도 유기 종 유독물- : , 2 ,

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- :

소방법 류 알코올류- : 4

미국 규정:

규정CERCLA 103 (40CFR302.4):

메틸 알코올 메탄올( )(METHYL ALCOHOL (METHANOL)): 5000 LBS RQ

규정 규제대상 아님SARA 302 (40CFR355.30): .

규정 규제대상 아님SARA 304 (40CFR355.40): .

위험구분 규정SARA , SARA 311/312 (40CFR370.21):

급성 네:

만성 네:

화재 네:

반응성 아니오:

갑작스런 배출 아니오:

규정SARA 313 (40CFR372.65):

메틸 알코올 메탄올( )(METHYL ALCOHOL (METHANOL))

규정 규제대상 아님OSHA (29CFR1910.119): .

주 규정:

캘리포니아 제안 호 음용수 처리 규정 규제대상 아님65 ( ): .

유럽연합 규정:

유럽연합 확정분류(EC) :

고인화성물질F

독성물질T

유럽연합의 분류는 독자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.

위험 유해 기호/ :

고인화성물질F

독성물질T

유럽연합 위험 및 안전구문(EC) :

고인화성R 11 .



흡입 피부와 접촉하거나 삼키면 독성이 있음R 23/24/25 , .

독성물질 흡입 피부접촉 및 삼키는 경우 회복불능의 유해를R 39/23/24/25 : ,

일으킬 수 있음.

시건장치를 하고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S 1/2 .

용기를 밀폐할 것S 7 .

발화원과 격리할 것 흡연 금지S 16 - .

보호의와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S 36/37 .

사고가 발생했거나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면 즉시 의사의 조언을S 45

구할 것 가능하면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. (

제공토록 함.).

농도 제한 기준 :

C>=20% T R 23/24/25-39/23/24/25

10%<=C<20% T R 20/21/22-39/23/24/25

3%<=C<10% Xn R 20/21/22-68/20/21/22

국가 물품목록 현황:

미국 물품 목록 물품 목록에 있음(TSCA): .

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TSCA 12(b) : .

기타 참고사항16.

화학상품 대사전 가나다화학출판부-

화학상품 화학공업일보사1088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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